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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비고

제43조(졸업 및 수료) ① <생 략>

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

과정 60학점, 3년제 과정 95학점이상을

취득하여야 한다. 졸업학점 중 교양 및

전공 최소 이수학점 범위는 아래의 표와

같다. 다만, 편입학자와 재입학자, 전과자

는 교양 및 전공 최소 이수학점에 인정학

점을 포함한다.

학제
교과구분

2년제 3년제

교양 18 20

전공 39 62

③~⑤<생 략>

제33조(교수시간)　① <생 략>

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

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․겸임교원․초빙교
원, 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.

제43조(졸업 및 수료) ① <생 략>

② 

90학점

.

학제
교과구분

2년제 3년제

교양 15 18

전공 39 59

③~⑤<생 략>

제33조(교수시간)　① <생 략>

② 15시간으로

.

⚫졸업이수학점
조정

⚫전임교원
책임시간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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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비고

제15조(성적산출) ①~② <생 략>

③ 성적평가의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

하며 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

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등 급
A등급

이상

B등급이하

(B+C+D+F)

구성비 30%이하 제한 없음

제15조(성적산출) ①~② <생 략>

③ 

.

등 급
A등급

이상

B등급이하

(B+C+D+F)

구성비 40%이하 제한 없음

⚫A등급 구성비

확대


